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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12월 16일
행 정 자 치 위 원 회

1. 심사경과

가. 제 출 자 : 서울특별시장

나. 제 출 일 : 2020년 8월 12일

다. 회 부 일 : 2020년 8월 21일

라. 상 정 일 : 제296회 서울시의회임시회폐회중제2차행정자치위원회

2020년 9월 4일 상정·심사보류

제302회 서울시의회 임시회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

2021년 9월 8일 상정‧심사보류

제303회 서울시의회 정례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

2021년 11월 22일 상정‧심사보류

제303회 서울시의회 정례회 제7차 행정자치위원회

2021년 12월 1일 상정‧의결(원안가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재무국장 이병한)

가. 제안 이유

1) 지방세기본법에 따라 지방세제도 및 행정의 발전에 필요한 연구·

조사·교육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을 재원으로

한국지방세연구원이 설립·운영되고 있음.



2) 이에 한국지방세연구원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2021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세출예산에 출연금을 반영하고자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의거 미리 그 동의를 얻으려는 것임.

나. 주요내용

 1) 출연개요
○ 대상기관 : 한국지방세연구원

○ 관련법령

- 지방세기본법 제151조(지방세연구원의 설립·운영)

- 지방세기본법 제152조(지방세발전기금의 설치·운용)

-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94조(지방세발전기금의 적립 및 용도 등)

○ 출연금액: 2,237,582천원

- 산출내역:전전년도(’19년)보통세세입결산액(17,212,165,492천원)×0.013%*

※ 산출 근거규정 : 지방세기본법 제152조 및 동법 시행령 제94조

* 출연 비율을 하향 조정하는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입법예고:7.16~8.6)을

반영하여 출연금 산정: (현)1만분의1.5 →(조정) 1만분의1.3

2) 한국지방세연구원의 주요사업

○ 지방세정책 수단의 개발에 관한 연구

○ 지방세 제도 및 행정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국세와 지방세의 합리적인 조정에 관한 연구

3) 출연의 필요성

○「지방세기본법」제152조에서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에 대한

연구·조사 및 평가 등에 사용되는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동법이 정하는 금액을 예산에 반영하여 출연하도록 하고 있음.



○ 따라서, 한국지방세연구원에 대한 서울특별시의 출연은 법적

사항으로서, 한국지방세연구원의 연구수행 관련 소요비용에

사용되는 바, 서울특별시를 비롯한 지방자치단체의 세수 확충

방안과 세제개선 과제들을 이론적으로 뒷받침하고 지방세 실무

공무원들에 대한 역량 강화 등 역할 수행에 필요한 것임.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재정법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 지방세기본법 제151조(지방세연구기관의 설립·운영)

- 지방세기본법 제152조(지방세발전기금의 설치·운용)

-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94조(지방세발전기금의 적립 및 용도 등)

나. 예산조치 : 2021년도 예산편성



4.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수석전문위원 한태식)

가.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개요

○ 본 동의안은「지방세기본법1)」에 따라 지방세 제도 및 행정의 발전에

필요한 연구·조사·교육 등을 목적으로 설립(2011.2.28.)된 한국지방세

연구원(이하 “연구원”)에 대한 2021회계연도 출연금 예산 편성을 위하여

의회의 동의2)를 얻기 위한 것임.

< 한국지방세연구원 개요 >

1) 「지방세기본법」제151조(지방세연구기관의 설립·운영, 같은 법 제152(지방세발전기금의 설치ㆍ운

용),「지방세기본법 시행령」제94조(지방세발전기금의 적립 및 용도 등)

2)「지방재정법」제18조 제3항의 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지방의회

의 의결을 얻도록 하고(‘14.5.28.개정, ’16회계연도부터 적용)있음.

 설립근거 : 지방세기본법 제151조
 조직현황
○ 2011.4월 개원(영등포구 여의도동), 2017.9월 청사이전(서초구 양재동)

○ 인력현황 (2020.8.14. 현재)

 

구분 총계 원장 관리직 연구직 전문직등 사무직등 파견공무원

정원 92 1 3 53 5 30 -

현원 71 1 2 35 3 23 7

    ※ 연구직(35명) : 연구위원직 20명, 초청연구위원 1명, 연구원직 14명
○ 조 직 : 이사회, 원장, 5실 4센터

- 5실(지방세제연구실, 지방세정연구실, 지방재정연구실, 자치협력실, 경영지원실)

- 4센터(과표연구센터, 세외수입연구센터, 특례연구센터, 세정제도연구센터)
- 조직 변천 과정

연 도 기 구 조 정 내 역 비 고

2011 ○ 3본부 2실 ○ ’11.02~14.02 이사장 이원종(전 서울특별시장)
○ ’11.02~14.02 원 장 강병규(전 행안부차관)

2015 ○ 2본부 3실 4센터 ○ ’14.03~17.03 이사장 허남식(전 부산광역시장)
○ ’14.04~17.04 원 장 허동훈(전 인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2019 ○ 2본부 1관 10실 5센터 ○ ’17.12~20.12 이사장 허성관(전 행자부장관)
○ ’18.01~19.04 원 장 정성훈(전 대구가톨릭대 교수)

2020 ○ 5실 4센터 ○ ’17.12~20.12 이사장 허성관(전 행자부장관)
○ ’19.11~22.11 원 장 배진환(전 행정안전부 재난협력실장)



○ 이사회 및 감사

- 이사회 구성 현황 및 임기

 재 원
○ 전국 지자체 법정출연금(근거 : 지방세기본법 제151조) 및 수탁용역 등

- 2020년 총 예산 : 12,378백만원 (출연금 11,392백만원)
○ 출연금액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전 국 80,148 3,940 4,597 6,587 7,712 7,137 8,267 7,570 12,102 10,844 11,392

서울시 19,631 969 1,134 1,281 2,303 1,758 1,950 362 4,410 2,631 2,833

시본청 16,470 795 953 955 1,975 1,446 1,636 - 4,044 2,247 (2,419)

자치구 3,161 174 181 326 328 312 314 362 366 384 414

※ 서울시(본청)은 9년간(’11～’19) 140억원 출연(연평균15.5억원)

※ ’17년분 서울시 출연금 미지급분(1,965백만원)은 2018년 예산반영 지급
※ 2020년도분 출연동의안 심사 보류로 현재까지 미출연

 예산규모(년도별) (단위 : 백만원)

구분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예산액 4,070 5,709 7,626 8,315 7,466 8,406 21,758 13,719 12,897 12,378

 주요사업
○ 지방세․재정에 관한 정책 조사 및 연구

○ 지방세 담당 공무원에 대한 전문 교육과정 운영

○ 지방세․재정에 관한 정책 법령 정보 관리

○ 지방세정 전문성 강화를 위한 지방세 쟁송사무 지원

구 분 대 상 임 기 구 성

선임이사
(10인)

광역자치단체
실․국장급(4인) 1년 대구시, 인천시, 강원도, 충청남도

기초자치단체
단체장(1인) 1년 충청남도 논산시장(부이사장)

기초자치단체
부단체장(3인) 1년 인천계양구, 충북청주시, 전북무주군

지방세 학식․ 경험
풍부한 자 (2인) 이사장 3년, 교수 2년 이사장, 교수

당연직이사
(2인)

원장 3년
행안부

지방세정책관 당연직

감사
(2인)

지자체 추천 선임 2년 전라북도
행안부

지방세정책과장 당연직



나. 출연금 규모 적정성

1) 출연률 인하 확대 필요성

○ 2021년도 서울시 출연금은 22억 3천 8백만원으로 전년 산출액 대비

1억 8천 2백만원 감소(△7.5%)한 것임.

※산출내역 : 전전년도(’19년) 보통세세입결산액입결산액(17,212,165,492원)×0.013%

※ 산출 근거규정 : 지방세기본법 제152조 및 동법 시행령 제94조

○ 출연금 감소 사유는 지방세수의 지속적인 신장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지방

세연구원 출연 등을 위해 적립하는 지방세발전기금 적립 비율을 하향

조정하고자 하는「지방세기본법 시행령」(이하“영”) 개정(예정)에 따른 것임.

<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개정안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94조(지방세발전기금의 적립 및 용도 등)
① 법 제152조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다음 각 호의 비
율을 합한 비율을 말한다.

제94조(지방세발전기금의 적립 및 용도 등)
① -------------------------------

---------------------------------
------------------.

1. 1만분의 1.5 1. ----- 1.2

2. 1만분의 0.5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
의 조례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비율

2. (현행과 같음)

② 법 제152조제1항 후단에 따라 적립된
지방세발전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② (현행과 같음)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 내용 >

현   행

➡
개   선

전전년도 보통세 세입결산액
 × 0.015%

전전년도 보통세 세입결산액
 × 0.012%

※지방세기본법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 2020.7.16.~2020.8.6.

※ 영 개정(예정) 내용 : 지방세발전기금 적립 비율(출연률)을 현행 전전년도 보통세

세입결산액의 1만분의 1.5에서 1만분의 1.2로 조정하되, 2021년에는 1만분의 1.3을

적용.



○ 한편, 2020년분 연구원에 대한 출연동의안(출연 요구액 24억 2천만원)은

제289회 임시회(2019.9.3. 제3차행정자치위원회회의)에서 법정 출연률의 부당

성, 출연률 인하 부진, 방만한 연구원 예산 운영, 연구실적 저조 등의

사유로 동의안 채택이 보류되어, 예산편성 및 출연이 현재까지 이행되지

않고 있는 실정임.

※2017년분 출연동의안도 보류되어 미지급 후 2018년도분에 합산하여출연한바 있음.

사용되어야 한다.

1. 지방세연구원에 대한 출연
2.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제3항 후단에
따른 지방세 감면의 필요성, 성과 및 효율
성 등에 관한 분석ㆍ평가
3. 지방세의 연구ㆍ홍보
4. 지방세 담당 공무원의 교육

5. 그 밖에 지방세 발전 및 세정운영 지원

③ 지방자치단체는 적립된 지방세발전기금
중 제1항제1호의 비율을 적용하여 적립된
금액을 제2항제1호의 용도에 우선 사용

하여야 한다.

③ (현행과 같음)

④ 지방자치단체는 제3항에 따른 금액을 해
당 연도의 3월 31일까지 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하여야 한다.

④ (현행과 같음)

⑤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연도에 실제로 출
연한 금액이 제3항에 따른 금액과 다를
경우에는 그 차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그
다음 연도의 지방세발전기금 예산에 반영

하여 정산하여야 한다.

⑤ (현행과 같음)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부칙 >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방세발전기금의 적립 비율에 관한 적용 특례) 제9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지방세발전
기금의 적립 비율은 제94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1년에는 적립 비율을

1만분의 1.3으로 한다.



○ 2011년 연구원 설립 이후 2020년까지 10년 동안 전국 지방자치

단체가 연구원에 출연한 금액은 801억원 규모이며, 이 가운데 서울시가

출연한 금액은 164억원(’20년도분미출연금24억2천만원포함시)으로 총 출연금의

20.4%를 차지하여 지방자치단체 중 가장 큰 규모이고, 자치구를 포함한

서울시 전체 출연금은 196억원으로 총 출연금의 24.8%에 달하고 있음.

< 서울시의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현황 > (단위: 백만원)

구 분 계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전 국 80,148 3,940 4,597 6,587 7,712 7,137 8,267 7,570 12,102 10,844 11,392

서울시 19,631 969 1,134 1,281 2,303 1,758 1,950 362 4,410 2,631 2,833

시본청 16,470 795 953 955 1,975 1,446 1,636 - 4,044 2,247 (2,419)

자치구 3,161 174 181 326 328 312 314 362 366 384 414

시본청
점유율 20.4 20.2 20.7 14.5 25.6 20.3 19.8 33.4 20.7 21.2

시 전체
점유율 24.8 24.6 24.7 19.4 29.9 24.6 23.6 4.8 36.4 24.3 24.9

※2020년도분출연동의안심사보류로현재까지미출연중임(표통계자료에는포함하여산출).

※2017년도분 미출연후 2018년도분에 합산하여 출연

○ 본 출연동의안(2021년도분)은 현행(영 개정전) 출연률(0.015%) 적용시 출연금

규모는 25억 8,185만원으로 산출되나, 개정 예정인 출연률(0.013%,

△0.002%)을 적용하여 산출한 22억 3,758만원을 출연하고자 하는 것으로,

출연률 인하 효과는 3억 4천 4백만원(△13.3%)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한국지방세연구원 2020년도 예산편성 규모>
□ 2020회계연도 예산 : 123억 8천만원  

(단위 : 억원)  
수 입 지 출

출연금 기 타 인건비 사업비* 경상경비 대출상환 기 타

113.9
(92%)

9.9
(8%)

66.6
(54%)

39.5
(32%)

7.9
(6%)

6.7
(6%)

3.1
(2%)

[계정별 예산] 일반회계 121.5억원, 수탁용역특별회계 9.6억원 (전출금7.3억원)
    * 사업비는 수탁연구비 포함



있으나, 영 개정 전에 인하된 출연률을 적용하여 본 동의안을 제출하는 것이

적정한지살펴볼필요가있다고하겠음.

※ 2022년도분 출연률(0.012%) 적용시 출연액 : 20억 6,546억원(5억 1636억원, 20%

감소 효과예상됨(‘21년도 적용 세입액 기준).

○ 출연률 인하(예정)는 그동안 과다한 출연에 대한 의회의 지속적인 지적을

반영한 것으로 보이나, 출연률 인하 요구 수준(0.015% → 0.01%)에 미치지

못하고 있고, 나아가 연구원 설립(2011년) 이후 출연금 규모는 매년 세입

규모 순증에 따라 출연금 규모도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평균 증가율이

14.0%에 이르고 있다는 점에서 지속적인 출연률 인하 노력이 요망된다고

하겠음.

<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및 출연률 증가 현황 > (단위: 백만원)

구 분 계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전 국 80,146 3,940 4,597 7,062 7,237 7,136 8,267 9,536 10,136 10,843 11,392

서울시 16,470 795 953 1,430 1,501 1,446 1,636 1,966 2,078 2,247 2,419

전국
　

증가액 828 　 657 2,465 175 -101 1,131 1,269 600 707 549

증가율 13.4% 　 16.7% 53.6% 2.5% -1.4% 15.8% 15.4% 6.3% 7.0% 5.1%

서울
　

증가액 180 　 158 477 71 -55 190 330 112 169 172

증가율 14.0% 　 19.9% 50.1% 5.0% -3.7% 13.1% 20.2% 5.7% 8.1% 7.7%

※ 출연금산정액 기준

<출연률 인하 진행경과(주요내용) >
○ 출연률 인하 개정 건의 : 행정안전부 세정과장 회의(’17. 9월)

- 전전년도 보통세입결산액 0.015% → 0.01%

○ 출연률 인하 개정 건의 : 전국지방세정협의회(’17.10월)

○ 출연률 인하방안 개선 요구 : 한국지방세연구원(’17.11월)

○ 출연률 인하 개선 요구 : 한국지방세연구원 이사회(’18.2월)

○ 출연비율 인하 관련 전국 세정과장 회의 개선 건의(’18.2월)

○ 출연규모 및 기준 관련 행정안전부(지방세정책과) 방문 협의( ’18.10월)



※ 한국지방세연구원 운영재원은 법령에 의거 전국 지방자치단체 출연금으로 지원되고

있으며, 행정안전부의 재정지원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2) 재산세 도시지역분에 대한 출연금 환수 필요

○ 또한, 본 출연금은 영 제94조에 따라 전전년도 보통세 세입 결산액에

일정비율(전전년도 보통세 징수액의 0.015%)을 적용하여 산출하도록 규정

하여, 보통세가 아닌 특정 용도(특별회계)에 전출하고 있는 목적세(지역

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 세입은 출연금 산정 대상 세목에서 제외하고 있음.

❍ 한편,「지방세기본법」에서는 재산세를 구세로 구분하여 자치구 세입

(「지방세기본법)」제8조)으로 규정하고, 동시에 일반회계 재원으로 사용되는

보통세(같은법제7조제2항)로 분류하고 있음.

❍ 다만, 재산세 세세목 중 ‘재산세 도시지역분’은 예외적으로 특별시세로

○ 행안부주관 ’19년지방세입제도개선토론회개선과제로제출( ’19.3월)

○ 행안부(지방세정책과) 방문 협의 (’19.7월)

- 세제과장 출장, 연구원 출연률 인하 등 관련 개선과제 실행 촉구 건의

○ 행안부 지방세정책관 면담 협의 (’19.9월)

- 재무국장이 행안부 지방세정책관(국장)에게 연구원 관련 개선안 협조요청

○ 행안부 지방세정책관 면담 협의(’20.1월)

- 재무국장이 행안부 지방세정책관(국장)에게 연구원 관련 개선 협조요청

 지방세연구원 출연기준의 합리적 인하 조정 건의 : 0.015% → 0.01%
 지방세연구원에 대한 지자체 관리감독 강화를 위해 지방출자출연법 적용 건의

○ 17개 시・도 세정과장 회의, 연구원 개선방안 논의(’20.1월)
- 개선과제 : 연구원 출연금 등 합리적 개선방안

⇒ (행안부) 지자체 의견을 고려하여 연구원과 개선방안에 대해 검토하겠음

※ 경기도(본청) ‘20년 출연금 일부삭감(5억원, 14.7억원→9.7억원)

○ 행안부지방세정책과장출연률인하계획언급(전국세정과장회의) (’20.5월)

○ 지방세기본법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20.7월)

- 출연률 인하 : 0.015% → 0.012% (’21년은 0.013% 적용)



구분(같은 법 제9조제3항)하였는바, 본 세목은 서울특별시 세입 세목

이면서 동시에 보통세(같은 법제7조제2항제1호)로써 연구원 출연금 산정

대상 세목으로 운영하고 실정이며,

※재산세는 시·군·구세이며 보통세임(법 제7조제2항)

※ 재산세 도시지역분은 서울특별시세이나, 재산세가 보통세이므로 출연금 산출 대상에

포함하고 있음.

❍ 이에 따라 연구원 설립 후 서울시가 부담한 출연금 중 ‘재산세 도시
지역분’에 해당하는 출연 규모는 14억원(‘20년도분포함) 수준임.

<서울시_연도별 재산세 도시지역분 출연금 산정액>
(단위: 원)

 합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1,416,373,030 94,150,160 141,225,240 147,925,940 148,936,220 157,256,610 164,377,280 174,366,850 186,308,810 201,825,920

※ 재산세 도시지역분은 2011년부터 목적세에서 보통세로 전환되어 2012년분부터 출연금 산정

대상에 포함)

구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출연

근거

「지방세기본법」

 제152조(지방세발전기금의 설치ㆍ운용) ① ~ 지방자치단체는 매년 전전년도 보통

세 세입결산액(특별시의 경우에는 제9조에 따른 특별시분 재산세를 제외하고, 특별

시 관할구역의 자치구의 경우에는 제10조에 따라 교부받은 특별시분 재산세를 포함

한다)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지방세발전기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94조(지방세발전기금의 적립 및 용도 등) ① 법 제152조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다음 각 호의 비율을 합한 비율을 말한다.

1. 1만분의 1.5

세목

구분

「지방세기본법」

제7조(지방세의 세목) ① 지방세는 보통세와 목적세로 한다.

② 보통세의 세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취득세 2. 등록면허세 3. 레저세 4. 담배소비세 5. 지방소비세 6. 주민세 7. 지방

소득세 8. 재산세 9. 자동차세

③ 목적세의 세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역자원시설세 2. 지방교육세



❍ 다만, ‘재산세 도시지역분’은 종전「지방세법」에 따라 특별시세이면서
목적세로 운영해오던 ‘도시계획세’를「지방세기본법」제정(시행 2011.1.1.,

법률제10219호, 2010.3.31., 제정)을 통하여 세목을 변경한 것으로,

제8조(지방자치단체의 세목) ① 특별시세와 광역시세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광역시의 군(郡) 지역에서는 제2항에 따른 도세를 광역시세로 한다.

1. 보통세

 가. 취득세 나. 레저세 다. 담배소비세 라. 지방소비세 마. 주민세 바. 지방소득세 

사. 자동차세

2. 목적세

 가. 지역자원시설세 나. 지방교육세

③ 구세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등록면허세 2. 재산세

( 재산세 

도시

지역분)

○ 특별시세로 재산세 도시지역분을 규정

제9조(특별시의 관할구역 재산세의 공동과세) 

③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제2호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재산세는 제8조제1

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특별시세로 한다.

「지방세법」

제112조(재산세 도시지역분)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

조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 중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고시한 지역(이하 이 조에서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이라 한다) 안에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건축물 또는 주택

(이하 이 조에서 "토지등"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호에 따른 세액에 

제2호에 따른 세액을 합산하여 산출한 세액을 재산세액으로 부과할 수 있다.

1. 제110조의 과세표준에 제111조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

2. 제110조에 따른 토지등의 과세표준에 1천분의 1.4를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연도분의 제1항제2호의 세율을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1천분의 

2.3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다르게 정할 수 있다.

<구(舊)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 2011. 1. 1., 법률 제10221호, 2010. 3. 31.,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지방자치단체의 세목) ①특별시세와 광역시세는 다음 각호와 같다. 다만, 광역시의 

군지역에서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도세를 광역시세로 한다.  <개정 2010. 1. 1.>

1. 보통세

  가. 취득세  나. 등록세  다. 레저세  라. 주민세  마. 자동차세  바. 주행세  사. 삭제  



❍ 세목 이외에 세입 용도를 보통세로 변경 규정하였으나, 법령 제·개정
전의 경우와 같이 본 세목 세입을 도시개발법령 등 각종 법령에

의하여 전액 특별회계로 지속하여 전출하고 있는 등 사실상 목적세

로서의 성격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바,

< 재산세 도시지역분 특별회계 전출 근거 법령 >

교부대상 재 원 비율 교부 근거

교통사업

특별회계

(주차장계정)

재산세

도시지역분
10%

주차장법 시행령 제15조

(주차장특별회계의 재원)

① 법 제21조의2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비율"이란 「지방세법」 제112조(같

은 조 제1항제1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재산세 

징수액의 10퍼센트를 말한다.

주택사업

특별회계

(도정계정)

재산세

도시지역분
10%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시행

령 제95조(도시ㆍ주거환경

정비기금)

② 법 제126조제2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일정 비율"이란 다음 각 호의 비율을 말

한다. 다만,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다음 

각 호의 비율 이상의 범위에서 달리 정하는 경

우에는 그 비율을 말한다.

  1. 「지방세법」에 따라 부과ㆍ징수되는 지방소비

세의 경우: 3퍼센트

  2. 「지방세법」에 따라 부과ㆍ징수되는 재산세의 

경우: 10퍼센트

서울특별시 도시및주거환경

정비 조례 제89조(도시ㆍ주

거환경정비기금의 운용 및 

비율 등)

① 법 제126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도시·주거환

경정비기금(이하 "정비기금"이라 한다)은 서울

특별시 주택사업특별회계에 포함하여 운용·관

리한다. 

② 법 제126조와 영 제95조에 따른 기금의 재원 

중 정비기금으로 적립되는 비율은 다음 각 호

와 같다.

  3. 「지방세법」 제112조(같은 조 제1항제1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재산세 징수 총액의 100

분의 10

주택사업 재산세 10% 도시재정비촉진을위한 특별 법 제24조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2010. 1. 1.>  아. 담배소비세  자. 도축세  차. 지방소득세  카. 지방소비세

2. 목적세

  가. 도시계획세  나. 공동시설세  다. 지역개발세  라. 지방교육세



❍ 재산세 도시지역분 세입 운영에 있어서 특별회계로 전액 전출하면서도
연구원 출연금에도 추가 전출함으로써 세입보다 세출이 더 많은,

서울시만의 유일한 형태의 이중전출 구조의 비상식적 예산 운영이

이루어지고 있음.

❍ 따라서 재무국은 기 지급된 출연금 환수와 함께 향후 출연금 산정

에서도 제외할 수 있도록 하고, 본 세목에 대하여 특별시세이면서

목적세로 법령에서 명확히 규정할 수 있도록 하는 재무국의 개선 노력이

요망된다고 하겠음.

교부대상 재 원 비율 교부 근거

특별회계

(재촉계정)
도시지역분

법 시행령 제22조(재정비촉

진특별회계로 전입되는 재

산세의 비율)

비율"이란 30퍼센트를 말한다. 다만, 해당 지방자

치단체가 10퍼센트 이상 30퍼센트 이하의 범위 

안에서 비율을 달리 조례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비율을 말한다.

서울특별시 주택사업특별회

계 조례 제5조의2(재정비촉

진사업계정의 세입세출)

① 재정비촉진사업계정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

다. 

  2. 특별법 제24조제2항제5호와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비율

은 「지방세법」제112조(「지방세법」제112조제

1항제1호는 제외한다)에 따라 부과·징수되는 

재산세의 10퍼센트를 말한다.

도시개발

특별회계

재산세

도시지역분
70%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78조

(재산세의 도시개발특별회

계 전입)

법 제60조제2항제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의 금액"이란 「지방세법」 제112조(같은 조 제

1항제1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재산세 징수액 중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도시ㆍ주거환

경정비기금,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

별법」에 따른 도시재생특별회계, 「도시재정비 촉

진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재정비촉진특별회계 및 

「주차장법」에 따른 주차장특별회계로 전입되는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말한다.



다. 지방자치단체 재정자주권 침해

❍ 앞서 본바와 같이 연구원에 대한 출연금은「지방세기본법 시행령」으로
전전년도 보통세 세입 결산액에 일정 비율(0.015%)을 적용하여 산출

하는 것으로 강행규정하고 있음.

❍ 일반적으로 출연기관에 대한 출연 규모는 출연기관에서 소관예산을

편성하여 출연금 예산안을 제출하고, 이에 대한 의회의 심의를 거쳐

출연 규모의 적정성 등에 대한 판단을 통해 결정되어야 할 것임.

❍ 그럼에도 일반적으로 출연기관이 사업수익을 적게 계상하는 등 자체
수입을 축소 보고하여 출연금을 과다하게 수령하는 등 부적절한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고, 감사 등에 의해 지적되고 있는 실정임.

❍ 한국지방세연구원의 경우 출연자인 지방자치단체의 예산편성에 대한
심의과정 없이 법령으로 강행 규정한 출연률을 적용 출연하고 있는바,

출연자인 지방자치단체가 출연기관 예산편성 규모나 사용의 적정성

등에 대한 지도·감독 수단이 전혀 없는 상태로 일률적인 출연을

하고 있는 실정임.

❍ 이런 결과로 지방세연구원은 매년 발생한 잉여금을 기금으로 적립(79억원)하여

전액 청사매입(매입 총액 176억원)에 사용(2017.7.)하고,

<연구원 기금 적립·집행 내역>
□ 기금 적립내역
○ 총 적립액 : 7,920백만원(2013~2018년)

(단위 : 백만원)

연  도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적립원금 1,094.8 768.2 2,904.6 1,506.4 1,367.8 0

발생이자 - 26.4 41.6 14.3 87 109

※ 2018~2020년 신규 적립액 없음.



○ 또한 청사 매입에대한차입금114억 8천4백만원(부동산담보7,690백만원, 기금

담보 3,524백만원 별도)을 발생시켜, 이를 2020년까지 4년의 기간에 전액 상환

하는등연구원고유목적사업과무관한청사매입에과다한예산을사용하고도

2019년도결산결과 7억8천8백만원의잉여금이발생하고있는바,

- 지방자치단체 출연금에서 발생한 과다한 잉여금 등을 활용하여 청사

매입비로 사용한 것이 법령상 정한 출연금의 개념 및 사용 용도에 적합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심도있는 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음.

○ 연도별 적립 상세내역

- 2014년 : 전년도 잉여금(1,368.2백만원) 중 768.2백만원 적립

- 2015년 : 전년도 잉여금(2,304.6백만원) 중 2,104.6백만원 적립

+ 추경시 기금적립금 편성하여 800.0백만원 적립

- 2016년 : 전년도 잉여금(856.4백만원) 전액 적립

+ 기금적립예산 650백만원 적립

- 2017년 : 전년도 잉여금(1,429.5백만원) 중 1,367.8백만원 적립

- 2018~2020년 : 신규 적립액 없음

□ 기금 집행내역

○ 적립액 전액 청사매입(2017.7)에 사용
    ※ 기금사용안 이사회 의결 : 2017년 제1차 이사회(2.27) 및 제2차 이사회(7.4)

<청사 매입비 / 차입금 내역>
□ 청사이전비(2017년)

❍ 청사이전 비용 총액 : 17,607백만원

- 매입가(16,093백만원) + 시설공사 및 이전비용(1,514백만원)

※ 매입 재원

- 기금 4,211백만원 + 부동산담보차입금 7,690백만원 + 기금담보차입금

3,525백만원 + 예산 2,181백만원

□ 차입금 내역



○ 이런 불합리한 운영이 가능한 이유는, 일반적으로 출연기관의 설립은「지방

출자출연법」에 근거하여 주식회사 또는 재단법인으로 설립·등기하고,

출연 지방자치단체가 주무기관이 되어 출연기관을 지도·감독하여아

하나,

❍ 차입액 7,690백만원(부동산담보)

※ 기금예금담보 3,524백만원 별도(2018.3.26. 전액상환 완료)

□ 차입 상환 내역(2018~2020년)

❍ 원금 76.9억원 전액 상환 완료 (상환일 : ‘20.7.6.)

- 2018년 상환 금액 : 33.2억원 (2018년말 잔액 : 43.7억원)

- 2019년 상환 금액 : 37.0억원 (2019년말 잔액 : 6.7억원)

- 2020년 상환 금액 : 6.7억원

<2019회계연도 세출예산 결산 내역>



<한국지방세연구원 법인 등기 형태>

※출처:행정정보공동이용센터(법인등기사항증명)

○ 연구원은「지방세기본법」에 연구원 설립 근거를 두고 특수법인(기타법인)으로

설립·등기함으로써,「지방출자출연법」의 적용을 벗어나게 되어, 일체의

재정투자 없는 행정안전부가 연구원의 주무기관으로서 연구원을 관리·

감독하게 되었는바, 출연자인 지방자치단체는 강제로 정해진 출연금을

부담할뿐출연금운영등에대한제도적통제수단이미미한실정임.

○ 그효과로추정해볼수있는사항은정부특히행정안전부고위관료출신의

임원 임용 등으로 나타나고 있음.

<역대 원장 주요 경력>

「민법법인 및 특수법인 등기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민법법인,「민법」및「상법」외의 법령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이하 "특수법인"이라 한다)과 회사가 아닌 외국법인의 등기에 관하여 「비송사건

절차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특수법인 중「법인 및 재외국민의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부여에 관한 규칙」 별표3에 열거

되지 않은 법인은 기타법인으로 등기

「지방세기본법」

제151조(지방세연구기관의 설립ㆍ운영) ① 지방세 제도 및 행정의 발전에 필요한 연

구ㆍ조사ㆍ교육 등을 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출연ㆍ운영하는 법인으로 지방

세연구기관(이하 "지방세연구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구분 성명 주요경력

1대
강○○
(2011. 2. 

~ 2014. 2.)

- 안전행정부 장관 (2014) 
- 행정안전부 제2차관 (2009) 
- 소청심사위원회 위원장 (2008) 
- 대구광역시 행정부시장 (2005) 



<역대 경영기획실장 주요 경력>
- 경영지원본부장, 경영지원실장, 경영기획실장 - 

구분  성  명
(임용일) 인 적 사 항

1
심○○

(2015.02.02.)

- 강원대 행정학 석사
- 행자부 세제과 팀장, 지방분권지원단 과장, 행자부 지방세
운영과장

2
조○○

(2018.04.02.)

- 중국인민대 행정학 석사
- 경기도 팀장, 행안부 공기업과 서기관, 이북5도 평안남도 
사무국장

3
서○○ 

(2020.06.22.)
- 서울시립대 도시행정학 석사
- 서울시 38세금징수과장·자산관리과장·세무과장

<역대 자치협력실장 주요 경력>
- 교육본부장, 자치협력실장 - 

구분  성  명
(임용일) 인 적 사 항

1
노○○

(2018.05.09.)
- 대법원 파견(지방세쟁송사건 자문)
- 경기도 세정과 팀장, 세원관리과장, 세정과장

2
구○○

(2020.06.22.)

- 건국대학교 부동산학 석사 및 한남대학교 경제학 박사
- 서산시 부시장, 충청남도 미래산업국장, 행안부 민간협력
과장 

※ 정관에서는 원장은 시도지사협의회의 협의 추천 자증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명하고, 5개 실장 중 경영기획실장과 자치협력실장은 공모를 통해 임용하며, 나머지

지방세제연구실장, 지방세정연구실장, 지방재정영구실장은 연구직 연구위원 중에서 보하

도록 규정하고 있음.

2대
허○○
(2014. 4. 

~ 2017. 4.)

- 인천시 투자유치기획위원회 위원 (2014) 
- 대통령 직속 지역발전위원회 위원 (2013) 
- 인천발전연구원 선임연구 위원 (2013) 

3대
정○○
(2018. 1. 
~ 2019. 4)

-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자문위원 (2019) 
- 국무총리소속 사회보장위원회 위원 (2017) 
- 대구가톨릭대학교 경제통상학부 교수 (2011) 

4대
배○○
(2019.11 
~ 현재)

- 행정안전부 재난협력실장 (2018) 
- 지방자치인재개발원장 (2017) 
- 강원도 행정부지사 (2015) 
- 행정안전부 지방세제정책관 (2013) 



○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기관으로서 연구원은「지방출자출연법」에 따라 설립·

운영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재단법인으로 법인등기 사항을 변경

하고 시도지사협의회 등의 합의를 통하여 주무기관으로서의 지방자치

단체가 관련 연구원을 법령에 따라 지도·감독할 수 있도록 연구원 체질

개선을 위한 재무국의 노력이 요망된다고 하겠음.

※지방자치단체의출자·출연에의해설립된기관에대해서는,「지방자치단체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관한법률」에서운영에필요한사항을정하고있음.

※ ‘연구원’이라는명칭을사용하고있는지방자치단체가설립한출연기관고시현황(38개소)을

보면모두재단법인으로설립·등기되어지방출자출연법의적용을받고있음【붙임1】참조.

※ 행정안전부는 연구원의 주무관청으로서「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

계획 및 예산 제출과, 사업실적 및 결산 보고(제12조), 감독(14조), 지도·감사(제17조)

등관리감독권한을수행하고있음.

※ 다만,「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제2조의 적용법위는 재단법인이나 사단법인

으로제한하고있음(연구원은등기상특수법인(기타법인)임.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지방자치단체가 출자(出資)하거나 출연(出捐)하여 설립한 기관의 운영

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그 기관의 경영을 합리화하고 운영의 투명성을 높임으로써 지

역주민에 대한 서비스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지방자치단체의 출자·출연과 대상 사업 등) ①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

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자본금 또는 재산의 전액을 출자 또

는 출연하거나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외국인 및 외국법인을 포함한다)와 공동으로 출자

하거나 출연하여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나「민법」또는「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단법인을 설립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지도·감독) ③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설립한 출자기관 또

는 출연기관에 대한 지도ㆍ감독 등에 관하여는 해당 기관에 출자하거나 출연한 지방자

치단체의 장이 상호 합의하여 정한다. 다만,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방

자치단체의 장의 요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할 수 있다.



○ 또한,「지방세기본법」에서는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에 대한 연구·조사 및

평가 등에 사용되는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지방세발전기금을 설치·운용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였으나,

-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제3항에서 기금 적립액 전부를 지방세연구원에

대한 출연 용도로 우선 사용하도록 규정하여 출연외의 어떠한 용도로도

사용하지 못하도록 강행 규정하고 있는바,

○ 지방자치단체가 법률에 따라 지방세에 대한 연구·조사 및 평가 등의 경비

충당을 위해 재정을 투자하여 설치한 기금을 연구원에 대한 출연에만 한정하여

의무적으로 사용하도록 규정한 정부의 시행령 입법 사항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고권을 침해하는 위헌 소지가 있는바,

- 이에 대한 소송 등 법적 대응을 통한 시행령 개정 등을 통하여 연구원에 대한

출연뿐만 아니라 각 지방자치단체의 여건에 맞는 지방세 연구활동에 재정을

투자할 수 있도록 자율권을 부여하는 등 제도적 개선을 위한 재무국의 특단의

노력이 요망된다고 하겠음.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공익법인법)

제1조(목적) 이 법은 법인의 설립ㆍ운영 등에 관한 「민법」의 규정을 보완하여 법인으로 

하여금 그 공익성을 유지하며 건전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범위) 이 법은 재단법인이나 사단법인으로서 사회 일반의 이익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학자금ㆍ장학금 또는 연구비의 보조나 지급, 학술, 자선(慈善)에 관한 사업을 목

적으로 하는 법인(이하 "공익법인"이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지방세기본법」

제152조(지방세발전기금의 설치ㆍ운용) ①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에 대한 연구ㆍ조사 및 

평가 등에 사용되는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지방세발전기금을 설치ㆍ운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는 매년 전전년도 보통세 세입결산액(특별시의 경우에는 제9조에 

따른 특별시분 재산세를 제외하고, 특별시 관할구역의 자치구의 경우에는 제10조에 따

라 교부받은 특별시분 재산세를 포함한다)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적용하여 산

출한 금액을 지방세발전기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② 지방세발전기금의 적립, 용도,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방세발전기금으로 적립하여 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하여야 하는 

금액을 예산에 반영하여 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한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만 제1항에 

따른 지방세발전기금 적립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94조(지방세발전기금의 적립 및 용도 등) ① 법 제152조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다음 각 호의 비율을 합한 비율을 말한다. 

  1. 1만분의 1.5

  2. 1만분의 0.5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비율

② 법 제152조제1항 후단에 따라 적립된 지방세발전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되어

야 한다.

  1. 지방세연구원에 대한 출연

  2.「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제3항 후단에 따른 지방세 감면의 필요성, 성과 및 효율성 

등에 관한 분석ㆍ평가

  3. 지방세의 연구ㆍ홍보

  4. 지방세 담당 공무원의 교육

  5. 그 밖에 지방세 발전 및 세정운영 지원

③ 지방자치단체는 적립된 지방세발전기금 중 제1항제1호의 비율을 적용하여 적립된 금액을 

제2항제1호의 용도에 우선 사용하여야 한다.

④ 지방자치단체는 제3항에 따른 금액을 해당 연도의 3월 31일까지 지방세연구원에 출연

하여야 한다.

⑤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연도에 실제로 출연한 금액이 제3항에 따른 금액과 다를 경우에는 그 

차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그 다음 연도의 지방세발전기금 예산에 반영하여 정산하여야 한다.



라. 서울시립대 교육관 운영 폐지

○ 2018년 말 연구원은 지방세 교육수요에 대한 전문교육기관 부족을 이유로

전국 1만여 지방세공무원 교육시설 확충를 위한 지방세연구원 부설교육관을

서울시립대학교에 유치한바 있음.

○ 연구원은 교육관 유치를 통하여 서울시 위상을 제고하고 강북지역 활성화에

기여하는 등 경제효과 200억원의 성과를 거둘 수 있는 것으로 평가하고,

개관행사를 거쳐 교육관을 운영하였음.

※ 교육기관 1개 경제효과 약 200억원 추정 (’18년 한국종합경제연구원 연구기초)

<개관 행사 개요 >

○ 현판식 행사 : 11.16(금) 13:20~13:30, 시립대 100주년 기념관

- (참석자) 행정안전부장관,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장, 전국시장군수구청장

협의회장, 서울시의회의장, 관련 학회장 및 법무법인 대표 등 30여명

○ 개관기념세미나 : 11.16(금) 13:30~18시, 시립대 100주년 기념관

- (기념식) 개회사<연구원장>, 축사<행안부장관,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장,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장, 서울시의회의장>, 환영사<시립대 총장>

- (세미나) 국세-지방세 조정 및 지방세정발전방안 등 지방세제 관련 발표·토론

<지방세교육관 설치 현황 >

 ❍ 장  소 : 서울시립대학교(서울시 동대문구 서울시립대로 163 소재)

 ❍ 임대조건 : 임대료 28백만원(보증금 없음), 관리비 6백만원

 ❍ 사무실 : 본관동 44㎡(14평, 2개 공간 사용)

 ❍ 강의실 : 100주년기념관 다-401호(91.6㎡), 필요시 세무전문대학원

            강의실 사용 가능(100석 규모)

※ 세무전문대학원 교수 15명 소양일반과목 연중 강의 가능



<2019년 지방세교육 운영 실적>

○ 교육 운영실적 : 전문교육 56회(2,284명) 교육실시

- 시립대 교육관 : 전문교육 31회(1,136명) 교육 실시

- 연구원 교육관 : 전문교육 25회(1,148명) 교육 실시

○ 다만, 2020년 연구원의 지방세교육관 시설 제공 연장 요청에 대하여 서울

시립대학교제1공학관철거등에따른학내공간부족으로계약연장이체결

되지 못하여 결국 개관 후 1년만에 지방세 교육관은 폐지되었음.

○ 금년도 교육 계획은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하여 교육과정 운영 계획이 축소

되어 교육장 수요가 다소 줄었다고는 하나, 서울시립대 교육관 설치 추진

과정에서의 거창한 구호에도 불구하고 교육시설 부족에 따른 확충 계획이

원점으로 돌아간 결과에 대하여 장기적으로 안정감 있는 계획 추진에 보다

신중한 접근이 요망된다고 하겠음.

    ※ 2020년 13개 교육과정 운영, 1,360명(집합 기준) 교육(코로나19 상황에 따라 교육 계획 

축소(당초계획: 16개 과정 2,660명))



5. 질의 및 답변요지 : 생 략.

6. 토 론 요 지 : 없 음.

7. 심 사 결 과 : 원안 가결(재석위원 11명, 전원찬성).

8. 소수의견의 요지 : 없 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한국지방세연구원에 대한 출연 동의안

의 안
1788

제출년월일 : 2020년 8월 12일
제 출 자 : 서 울 특 별 시 장번 호

1. 제안이유

가. 지방세기본법에 따라 지방세제도 및 행정의 발전에 필요한 연구·

조사·교육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을 재원으로

한국지방세연구원이 설립·운영되고 있음

나. 이에 한국지방세연구원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2021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세출예산에 출연금을 반영하고자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의거 미리 그 동의를 얻으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출연개요

○ 대상기관 : 한국지방세연구원

○ 관련법령

- 지방세기본법 제151조(지방세연구원의 설립·운영)

- 지방세기본법 제152조(지방세발전기금의 설치·운용)

-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94조(지방세발전기금의 적립 및 용도 등)

○ 출연금액: 2,237,582천원

- 산출내역: 전전년도(’19년) 보통세세입결산액(17,212,165,492원)×0.013%*

※ 산출 근거규정 : 지방세기본법 제152조 및 동법 시행령 제94조

* 출연 비율을 하향 조정하는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입법예고:7.16~8.6)을

반영하여 출연금 산정: (현)1만분의1.5 →(조정) 1만분의1.3



나. 한국지방세연구원의 주요사업

○ 지방세정책 수단의 개발에 관한 연구

○ 지방세 제도 및 행정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국세와 지방세의 합리적인 조정에 관한 연구

다. 출연의 필요성

○「지방세기본법」제152조에서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에 대한

연구·조사 및 평가 등에 사용되는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동법이 정하는 금액을 예산에 반영하여 출연하도록 하고 있음

○ 따라서, 한국지방세연구원에 대한 서울특별시의 출연은 법적

사항으로서, 한국지방세연구원의 연구수행 관련 소요비용에

사용되는 바, 서울특별시를 비롯한 지방자치단체의 세수 확충

방안과 세제개선 과제들을 이론적으로 뒷받침하고 지방세 실무

공무원들에 대한 역량 강화 등 역할 수행에 필요한 것임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재정법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 지방세기본법 제151조(지방세연구기관의 설립·운영)

- 지방세기본법 제152조(지방세발전기금의 설치·운용)

-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94조(지방세발전기금의 적립 및 용도 등)

나. 예산조치 : 2021년도 예산편성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라. 기 타

※ 작성자 : 세제과 세제정책팀 김병철 (☎ 2133-3353)



관 계 법 령

지방재정법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자를 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제17조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을 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지방세기본법

제151조(지방세연구기관의 설립․운영)

① 지방세 제도 및 행정의 발전에 필요한 연구·조사·교육 등을 하기 위하여 지방자치

단체가 출연·운영하는 법인으로 지방세연구기관(이하 "지방세연구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② 지방세연구원의 이사회는 성별을 고려하여 이사장과 원장을 포함한 12명 이내의

이사로 구성하고, 감사 2명을 둔다. 이 경우 이사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

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이 각각 협의하여 공무원, 교수 등

지방세에 대한 조예가 있는 사람을 각각 같은 수로 추천·선출하되, 이사장은 특별

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가 협의하여 추천한 사람 중에

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선출한다.

③ 지방세연구원의 원장 및 감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명하며, 이사장과

감사는 비상근으로 한다.

④ 지방세연구원의 설립·운영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하되, 이 법에서 정하지 아니

한 그 밖의 사항에 관하여는 「민법」 제32조와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같은 법 제5조는 제외한다)을 준용한다.

제152조(지방세발전기금의 설치․운용)

①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에 대한 연구·조사 및 평가 등에 사용되는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지방세발전기금을 설치·운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는 매년

전전년도 보통세 세입결산액(특별시의 경우에는 제9조에 따른 특별시분 재산세를



제외하고, 특별시 관할구역의 자치구의 경우에는 제10조에 따라 교부받은

특별시분 재산세를 포함한다)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지방세발전기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② 지방세발전기금의 적립, 용도,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방세발전기금으로 적립하여 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하여야

하는 금액을 예산에 반영하여 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한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만 제1항에 따른 지방세발전기금 적립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

지방세기본법시행령

제94조(지방세발전기금의 적립 및 용도 등)

① 법 제152조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다음 각 호의 비율을

합한 비율을 말한다.

1. 1만분의 1.5

※ 비율변경(1만분의 1.5→1만분의1.2, 2021년은 1만분의1.3) 시행령 입법예고(7.16~8.6) 중

2. 1만분의 0.5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비율

② 법 제152조제1항 후단에 따라 적립된 지방세발전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

용되어야 한다.

1. 지방세연구원에 대한 출연

2.「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제3항 후단에 따른 지방세 감면의 필요성, 성과 및

효율성 등에 관한 분석·평가

3. 지방세의 연구·홍보

4. 지방세 담당 공무원의 교육

5. 그 밖에 지방세 발전 및 세정운영 지원

③ 지방자치단체는 적립된 지방세발전기금 중 제1항제1호의 비율을 적용하여 적립된

금액을 제2항제1호의 용도에 우선 사용하여야 한다.

④ 지방자치단체는 제3항에 따른 금액을 해당 연도의 3월 31일까지 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하여야 한다.

⑤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연도에 실제로 출연한 금액이 제3항에 따른 금액과 다를

경우에는 그 차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그 다음 연도의 지방세발전기금 예산에

반영하여 정산하여야 한다.


